
사천시 하 도사용 조  일부개 조  심사보고

9 4 회  사 천 시 회  임 시 회

1차산업건 원회(2005. 3. 24)

1. 심사 경과

  가. 2005. 3.  3 : 사천시장 출

  나. 2005. 3. 18 : 산업건 원회 회부( 번  9 )

  다. 2005. 3. 24 : 94회 사천시 회 임시회  1차 산업건 원회 상 결

2.  명 요지(하 도사업소장 천병 )

  가.  이

      하 도사업 공 업  공 업 경  합리 를 하여 하 도 

사용요  인상하는 한편, 행 도  나타난 일부 미  개 ․보

하 는 것임 

  나. 주요 내용

    1) 하 도 사용요  요  30% 인상함

    2) 상 법 에 맞게 법  명 

      ○ 도시계획법         ⇒  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

      ○ 도시재개 법       ⇒  도시  주거 경 법

      ○ 토지구획 사업법 ⇒  도시개 법

    3) 법  명 띄어쓰  등 법 처 권고   

  다. 계 법  

    ○ 하 도법, 하 도법 시행



3. 검토 보고 요지( 원 태주)

  ○ 본 개 조  하 도사업 공 업 에 라 공 업 경  합리 를 

하여 하 도 사용요  인상하는 한편 는 상 법  개 에 

른 인용법 명  르게 하는 것임.

  ○ 법  개 연  보면 

   - 「도시계획법」이 2002. 2. 4 법  6655  「국토  이용  

이용에 한 법 」  개  었고 

   - 「도시재개 법」  2002. 12. 30 법  6852  「도시  주거

경 법」  개  었 .

   - 「토지구획 사업법」  2000. 1. 28 법  6242  「도시개 법」  

개  에 라 본 조 에  인용하는 법 명  개 하는 것임.

  ○ 그리고 2005 도 하 도사용료는 2004 도 평균요  30%인상  

계획하고 있는  인상 경  보면 

   - 우리시는 하 도사용료 익자 부담원 과 하 도 공 업 특별회계 

부족재원 충  하여 도부  차  하 도 사용료를 

인상하여 2010 지 처리원가  실 할 계획  추진하고 있 .

   - 재 우리시  하 익  원가를 분 해 보면 톤당 원가가 

747원인데 해 하 익  144원  603원  자가 생하고 

있어 하 도사용료  인상  불가피한 실 이라고 사료 .

   - 2005 도에 30%를 인상할 경우에는 톤당 평균46원이 인상 어 

하 도공 업  자폭  어드는 면 주민  부담이 증가하고 공공

요  인상이 가에 미 는 향이 를 것  우 .

  ○ 타 법 명  개 하는 것  2005. 1. 1부  시행하는 법 명 

띄어쓰  에 맞게 하는 것임.

  ○ 본 개  조   상 법에 이 없고 2005. 1. 18 ~ 2. 

12 지 입법 고 한  출  주민 견  없었 며 특별한  없 . 



4. 주요질   답변요지

질 의

원
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

최연조

원

■수도사용료를 실화 하지 않을

시는 행자부에서 역 인센티 를

용한다고 하는데 역 인센티

가 무엇이며

■ 년도에 30%를 인상하는 것은

시민에게 무 부담을 주는 것

아닌가?

하 수 도

사업소장

천 병 기

■ 하수도사용료를 실화 하지 않

을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국고 지

원 이 삭감되며

■ 2010년까지 단계 으로 실화

해야 하기 때문에 30%의 인상이

불가피한 실정임

박종권

원

■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

은?

■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재

한 각종업체는 하수도 사용료를

징수할 수 없으므로 하수도 시설

을 확 하여 각종업체에도 사용

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.

하 수 도

사업소장

천 병 기

■ 사용료 징수구역은 동서, 선구,

동서 , 향 ( 이, 이궁사제외),

■ 벌용(와룡제외), 남양(백신,노 ,

포제외) 사천읍지역임.

하수도시설 확장은 산의 사정이

허락하는 로 각종 사업체의 소

재 황을 악하여 조치 하겠음.

진삼성

원

■ 하수도사용료 산정기 은?

■ 상수도사용량을 기 으로 하수

도사용료를 부과 한다고 하는데

향후 농 지역에도 상수도사용량

을 기 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

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

부과 근거를 실성 있게 검토해

보기 바람.

하 수 도

사업소장

천 병 기

■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와 지하수

사용량을 기 으로 부과하고 있음.

■향후 농 지역에도 하수도사용료

를 부과 할 시는 부과기 과 방법

을 다각 으로 검토하여 합리 인

부과가 되도록 하겠음.

5. 토  요지 : 없

6. 심사 결과 : 원  가결

7. 소  견 : 없


